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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시행 2015.9.22]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69호, 2015.9.22,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연구환경안전팀) 02-2110-2786

 

제1조(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호에 의거 연구실험실(실험실습실 포함)을 출입

하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실험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별표 1에 따라 최저한

도로 하여 보상한다. 단, 발생한 의료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제2조(후유장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3호에 의거 연구실험실(실험실습실 포함)을

출입하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실험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에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1인당 보상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보상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

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69호,2015.9.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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